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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회원종목단체의 전국규모대회 유치신청 관련 협조 요청

1.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전국규모 대회 개최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의 유치 신청을 받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법정법인으로 “해당 

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지원 및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

류” 등을 목적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해당 지방자

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의 상호협조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3. 최근, 대한체육회장 지방체육회 순회 간담회 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종목단체 주최의 

전국규모 대회 유치를 신청할 경우, 지방체육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체육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4. 향후, 회원종목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전국규모 대회 유치신청 필수서류로 해당 

지방체육회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는 절차를 신규로 마련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립

니다. 

붙임 유치 동의서(양식) 1부.  끝.

대한체육회장
수신 회원종목단체장_정회원, 회원종목단체장_준회원, 회원종목단체장_인정단체

★차장 부장 본부장
전결 05/08

협조자

시행 종목육성부-3257 ( 2023.05.09. ) 접수 대한사격연맹-1702 ( 2023.05.17. )

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방이동, 대한체육회) / http://www.sports.or.kr

전화 02-2144-8061 /전송 / boss@sports.or.kr / 공개


